
공통 : 개서료 770,000원, 사진 2매, 수입인지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요금 (하단 참조) 2026. 1. 1 부 

가족회원 : 최초등록시 무료, 변경시 440,000원

  1. 회원명의개서 신청서 1부, 사진2매   1. 회원명의개서 신청서 1부, 사진2매

  2. 양도자 인감증명서1부(회원권양도용 기재,날인)   2. 양도자 인감증명서1부(회원권양도용 기재,날인)

  3. 양수자 인감증명서 1부   3. 양수자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양수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양수자 법인 등기부등본 1부

  5. 양수자 주민등록증사본 1부(*부호처리미허용)   5. 양수자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양도자 회원증서(멤버쉽 카드)   6. 비등기(지명인)임원인경우 : 재직증명서 

  →(회원증서 없을 경우 : 분실계, 신문공고, 신분증사본)   7. 지명인 주민등록등본 1부(*부호처리미허용)

  →(소회원증 없을 경우 : 분실계, 신분증사본)   8. 지명인 주민등록증사본 1부

  7. 양도, 양수자 위임장 1부   9. 양도자 회원증서(멤버쉽카드)

  8.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개서료   9. 양도자, 양수자 위임장 1부

  9. 매매계약서사본 1부,수입인지(증여시생략)  10.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증여일 경우 : 증여계약서)  11. 매매계약서사본 1부, 수입인지, 개서료

  1. 이용자 변경신청서(회사공문), 사진2매   1. 회원등록 신청서,기본증명서(사망확인),사진2매

   {변경전→변경후(회원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h.p)}   2. 양수자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양수자 주민등록등본 1부(*부호처리미허용)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양수자 주민등록증사본 1부

  4.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상속동의서(포기각서)

  5. 대표자가 아닐 경우는 재직증명서 첨부   6. 상속포기인들(가족전체)

  6.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증사본 1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7.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이용자변경료 440,000원   7. 제적등본 1부(마지막 페이지 확인, 동사무소 직인확인)

  8. 회원증서 소카드 (분실시 : 분실계, 신분증사본)   8. 회원증서(멤버쉽카드) 

  ♣ 법인 → 개인※ 양수자가 법인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9. 본인이 아닐시 양수자 위임장

  1. 회원명의개서 신청서 1부, 사진2매   10.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개서료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대체서류 】

  4.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1. 여권사본

  5. 양수자 인감증명서 1부   2. 거소자 인감 - 사인증명원(사인공증서)

  6. 양수자 주민등록등본 1부(*부호처리미허용)   3. 거소자 등록증

  7. 양수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양도세 납입증명서

  8. 양도자 회원증서(맴버쉽카드) 

  9.  양도,양수자 위임장 1부

  10.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분실공고

  11. 수입인지, 개서료   2. 분실계

  3. 회원증서 재발급신청서

  1. 여권사본   4. 인감증명서

  2. 해당국가 영사관발행 사인증명원(사인공증서)   5. 수수료 55,000원

  3. 외국인 등록증 사본 ※ 매매계약서 서류제출시기 : 2000년 3월

  4. 재직증명서 ※ 협회날인업무시기 : 1984년 7월

      - (세무서에 선입금 → 세금납입 증명원)

 ♣ 대회원증서 재발급 신청시

 ♣ 양수인이 외국인(해외교포)인 경우

명의 개서시 필요한 서류

  ♣ 개인 → 개인(증여)   ♣ 개인 → 법인

  ♣ 법인 이용자 변경 (인지필요없음)   ♣ 상속시 필요한 서류 (취득세:자진신고)

 ♣ 양도인이 외국인(해외교포)인 경우



  ※ 공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수 작성 요망)

  ※ 취득세 안내 : 지방세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당 클럽 관할구청 

    (용인시 처인구청)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법률 제9917호, 2010.1.1공포)

      -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2010.1.1 시행)

인지세액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구분


